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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이유 

•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

업무취급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

하고, 환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

리ㆍ감독권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. 
 

 

• 시행일자 : 2016. 03. 22 (화) 

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일부개정 

  1. 개정이유 및 시행일자 

  2. 주요 개정내용 

① 은행,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 

    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(제14조제4호) 

     지금까지는 은행,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 

    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외화채권의 

    매매,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

    있었으나, 앞으로는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 

    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를 할 수  

    있도록 함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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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②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일원화 

     (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) 

     지금까지는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

    이 그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가 관리ㆍ 

    감독을 하였으나, 앞으로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불법거래에  

   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전업무 전반에 대한 등 

    록ㆍ관리ㆍ감독권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. 

 

③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(제40조제2호) 

    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 

   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 

    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. 


